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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Marshall(1950)은 복지국가에서 개인의 권리

로 사회권(social right)을 명시했다. 한 국가의 시

민권(citizenship)은 공민권(civil right),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 

구분된다. 공민권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를, 정

치적 권리는 개인의 참정권을, 마지막으로 사회권

은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녕과 안전을 보

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시민들은 사회권을 통해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치료를 받고, 

빈곤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누리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민 사회권 및 복

지정책에 대한 한국 내국인의 태도를 분석했다. 이주민 사회권 보장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존중되지 

않는 편(2점)’과 ‘약간 존중되는 편(3점)’ 사이 정도라고 내국인들은 인식했다. 이주민의 사회권에 대해

서는 한국의 고소득·고학력층은 저소득층·저학력층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했다. 이

러한 경향은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관찰됐다. 복지제도 유형별로 나눠서 보면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동의 수준이 높았으나, 생계급여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영주권자와 결혼이

주민에 한정해서만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주민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이주민 대상 복지에 우호적인 태

도를 보였다. 한국에서 이주민 대상 복지에 대한 내국인의 지지 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 

해당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접촉 확대, 내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별

적 복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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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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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앞의 두 가지 권리와 비교하면 사회권은 

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

부된다. 한 사회의 자원 총량이 한정됐다는 점을 고

려하면 사회권 행사의 주체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된다. 

사회권 보장의 문제가 이주민에 이르면 당연하

게도 이론적·정치적 긴장을 낳는다. 외국인에게는 

시민권이 없기 때문이다. 국경의 외곽에서 어느 순

간 공동체 성원으로 편입된 이들의 사회권 보장 문

제는 복지국가에서 태동 때부터 숨겨온 난제였다. 

서구 복지국가는 성립 이후 이주민의 사회권에 대

해 대체로 포괄적인 보장을 했다(Koning, 2013). 

복지국가가 팽창하던 1970년대까지는 사회권이 

이주민들에게도 대체로 적용됐지만, 1980~90년

대의 경제 침체 및 복지 삭감을 거치면서 이주민은 

복지국가의 주변부로 조금씩 밀려났다. 이를테면 

영국의 NHS는 1948년 출범기에 서비스 대상자를 

국적과 무관한 ‘영국 거주자’로 호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민 앞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영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은 인당 1년에 1035파운드(약 180만 원)의 이민 

건강 할증료(immigration health surcharge)를 

내야 한다(Gower, McKinney, 2024). 2013년 

NHS가 이주민 대상 정책을 숙의하는 과정에서 당

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한 말은 복지국가의 정

서를 반영한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상 국가 의료

서비스이지 무상 국제 의료서비스가 아니다(What 

we have is a free national health service, 

not a free international health service).”(UK 

Government, 2013) 이러한 정서에서 복지국가

들은 이주민의 사회권에 대해 점차 보수적인 접근

을 시도했다. 복지국가의 후퇴기를 겪어 온 서구와 

달리 한국은 이제 복지국가의 형성기를 지나 확장

기를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이주민의 

사회권 문제는 새롭게 부상하는 의제다. 특히 서구

의 복지국가에서 이주민의 사회권 의제가 극우 정

당의 약진 및 복지국가 위기의 동인이 된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Edo et al., 2019). 이주민 사회권

의 문제는 미래 한국 복지국가에도 잠재적인 폭발

력이 있는 의제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 사회

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① 이주민 사회권

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를 분석하고, ② 이주민·복지

제도 유형에 따른 사회권에 대한 내국인 태도를 살

펴본 뒤, ③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내국인 인식을 

복지 태도와 연관해서 분석한 다음, ④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함의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 

2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내국인 태도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확인하고자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기

본적인 인권1) 및 사회권의 네 가지 영역(복지, 건

강, 주거, 노동)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

는지를 내국인들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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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섯 영역의 인권 보장에 대한 태도

이주민의 다섯 가지 인권 보장에 대해 내국인은 

대체로 별로 존중되지 않는 편(2점)과 약간 존중되

는 편(3점) 사이라고 인식했다. 대체로 2.58~2.86 

정도로, 다섯 가지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크지 않았다. 굳이 차이를 보자면 건강권의 보장 수

준이 가장 높다고 내국인들은 응답했다. 건강권에 

대한 보장 수준(2.86)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보

장 수준(2.83)보다 미세하게나마 높았다. 흥미로운 

결과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해당 응답에 대한 이유까지 묻지는 

않았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체류 외국인을 대

상으로 제도의 포괄성을 지속적으로 넓혀 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를 분석한 곽윤경(2021)의 

연구를 보면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이

주노동자 가운데 91.2%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19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6개

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이주민 대상 포괄성이 확장됐다. 물

론 이주민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체납 시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조치 등에서 이주민에 대

해 차별적인 요소가 남아 있지만(곽윤경, 2021), 

이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포괄성

은 일정 수준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내국인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2.86이라는 수치가 2점(별로 존중되

지 않는 편)과 3점(약간 존중되는 편) 사이라는 점, 

즉 이주민의 건강권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다고 

1) 기본적 인권에는 사회권이 포함된다는 법적인 해석도 있으나(허완중, 2010), 동시에 사회권이 전통적인 기본권인 자유권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는 의견(이성환, 2010)도 존재함을 고려해 문항을 제시했다. 

[그림 1] 이주민의 다섯 가지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내국인 인식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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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리 사회에서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 대한 다음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존중된다, ② 약간 존중되는 편이다, 

③ 별로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4점 척도를 역코딩한 평균값임. 즉 인권 보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수치가 큼.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 39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인권에 비해 복지수급권(2.58) 및 노동권

(2.59)의 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동 현

장에서 이주민 대상 차별 및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

는 것이 자주 확인됐기(유길상, 이규용, 2002; 김

기태 외, 2020)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주민의 주거

권에 대한 평가(2.70)가 미세하게라도 복지 수급에 

대한 권리보다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20년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인 속헹 씨가 

한파 속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 발생해 사회적 의제가 됐던 점을 고려하면(지윤

수, 2021. 2. 10.) 다소 뜻밖이다.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집단별

로 나누어 보겠다. 다만 지면의 한계를 고려해 다섯 

가지 종류의 인권 가운데 복지에 대한 권리에 한정

해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겠다. 이주민의 복지수

급권 보장에 대한 내국인 인식은 연령, 세대,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 월평균 근로소득, 가구 균등화 소

득, 학력,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성

별,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없는 점은 눈에 띈

다. 이는 이민 문제에 대해 좌우 정당의 정책이 차

이를 드러내기보다는 수렴한다는 Dancygier, 

Margalit(2020)의 연구와도 다소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분위별로 이주민의 복지수급권에 대

한 인식의 차이가 컸다(그림 2). 1~4분위에서는 이

주민의 복지수급권이 매우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5~6%에 그친 반면 5분위에서는 14.9%가 이주민

의 복지에 대한 권리가 잘 보장됐다고 답했다. 이주

민의 복지수급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

[그림 2] 이주민의 복지수급권에 대한 내국인 분위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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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리 사회에서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 대한 다음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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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분위에서 7.37%로, 5분위의 3.15%보다 

높았다. 부유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현재 이주민

의 복지수급권이 잘 보장됐다고 인식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부유한 집단에서 이주민 권리 문제에 상

대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수급권에 대한 응답인 ① 매우 존중된다, 

② 약간 존중되는 편이다, ③ 별로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를 4점 척도로 역

코딩해 집단별 평균을 구했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현재 이주민의 복지수급권이 한국에서 잘 존중되고 

있다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분위의 평균값이 2.71로 1~4

분위의 평균(2.52~2.59)보다 높았다(그림 3). 다

른 집단 범주로도 살펴보았다. 처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단에서 이주민의 복지수급권에 대한 보장 

수준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주관적인 소

득 기준으로 하층 집단(2.32), 비정규직(2.52)에서 

평균이 낮았다. 반면 관리자 및 전문가(2.71), 대졸

(2.61) 집단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 한편 이

주민에 대한 접촉 빈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주 접

촉한다는 집단(2.72)에서 복지수급권에 대해 상대

적으로 보수적이었다. 

내국인 저임금·저학력·불안정 노동 집단에서 이

주민의 복지수급권 현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들은 이주민들의 복지수

급권이 잘 보장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구 사회의 

저임금·저학력·불안정 집단에서 이주민에 대해 상

대적으로 적대적인 점을 고려하면(Larsen, 2020) 

한국 국민의 정서는 서구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복지태도로 가면 이러한 경향은 다시 반

대로 나타난다. 

참고로 이주민의 노동권에 대해서도 경향은 크

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이주민의 노동권 보장 수

준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연령별, 세대별, 지역별, 

[그림 3] 이주민의 복지수급권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인식

 (단위: 점)

전체

3.0

2.8

2.6

2.4

2.2

2.58

분위별 직업

1분위

2.52

2분위

2.52

3분위

2.59

4분위

2.59

사무/

서비스

2.59

숙련/

기술

2.51

단순사무

2.54

거의/전혀

접촉

2.54

가끔

2.54

자주

2.72

5분위

2.71

관리자/

전문

2.71

주: “우리 사회에서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 대한 다음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존중된다, ② 약간 존중되는 편이다, 

③ 별로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4점 척도로 역코딩함. 즉 인권 보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수치가 큼.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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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점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집단별 차이는 주관적 소득계층, 경제

활동 상태, 직업 등에서 나타났다.

이주민의 복지수급권과 노동권에 관한 두 결과

를 종합하면 저임 및 저학력 집단은 다른 집단(고학

력, 관리직, 고임금 집단)보다 이주민의 사회보장 

및 노동 관련 권리 보장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는 비

율이 높았다. 한 가지 확인할 점이 있다. 그렇다고 

저임·저학력 집단이 반드시 이주민에 대해 우호적

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 사회통

합실태조사의 다른 문항 분석 결과를 보면 ‘이주민

의 유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명제에 

대해 ‘매우 동의’한 비율은 단순노무직에서 15.9%,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에서 8.42%였다. 또한 ‘이웃

에 이주민이 오는 것이 싫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동

의한 비율이 단순노무직에서 6.45%로, 전체 평균

인 3.65%보다 다소 높았다. 저임 노동 집단에 이

주민을 바라보는 다소 복잡한 시선이 있다고 추정

되는 결과로 보인다. 

나. 한국과 유럽 시민의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태도 

이주민 집단은 단일하지 않다. 당연하게도 국적, 

직업, 체류 동기, 체류 기간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로 구성된다. 복지국가는 복지급여에서 이주

민을 배제하는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Koning, 2013). 첫 번째는 체류

상의 지위다(Koning, 2013). 이를테면 미등록 이

주민은 복지국가에서 쉽게 배제된다. 다음으로 단

기 체류 이주 집단도 배제된다. 영주권자는 대체로 

시민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다. 물론 예외도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은 공공부조제도인 푸드 스탬

프나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급여 대상에서 모든 ‘비시민’을 배제했다

(Fragomen, 1997). 두 번째는 체류 기간이다

(Koning, 2013). 다수의 복지국가는 이주민들에

게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줄 때 일정 기간 이상의 체

류 조건을 붙인다. 때로는 내국인들에게도 일정한 

체류 기간의 조건이 붙는다. 한국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국외 체류 기간이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간주한다(기

초연금법 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 설문했다. 설문 문항은 [그림 4]와 같다. 유럽

연합이 2016년에 실시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8라운드에서 제시한 설문 문항을 

활용했다.2) 이 문항은 사회정책과 관련해 이주민

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를 분석할 때 자주 활용된다. 

시민들의 복지 국수주의(Duman, 2023), 복지태

도의 제한성(Degen et al., 2019)을 측정하는 변

수로 활용된다. 이 글에서 자주 활용될 이 문항을 

2) 유럽사회조사는 2016년에 이뤄졌고, 이 글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25년에 이루어졌다. 조사 시점에 

9년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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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편의상 ‘이주민 사회권 문항’이라 지칭하

겠다. ‘한국에 입국한 즉시’ 이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복지수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

은 3.57%로 매우 낮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소

수(2.33%)도 있었다. 절반의 국민은 국내에서 ‘최

소 1년 동안 근무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복지급

여에 대한 권리를 주는 데 동의했다(49.20%). 그 

밖에 2.59%는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를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집단별 차이

를 보면 연령, 세대,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 소득분

위, 학력, 경제활동 상태,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의견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성별, 직업, 직

업 안정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해당 설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집단을 제외하고, 

①~⑤ 문항을 1~5점 척도로 활용해 평균을 구했

다. 평균이 높을수록 복지급여 접근에 있어서 이주

민에게 배타적임을 의미한다. 집단별로 보면(그림 

5) 노년 집단(3.41)이 청년(3.18)이나 중년(3.18) 

집단에 견줘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 소득 기준

으로는 중상층(3.01)에서 하층(3.33)으로, 교육 수

준 기준으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3.18)에서 중졸 

이하(3.42) 저학력 집단으로 이동할수록, 소득 5분

위(3.14)에서 1분위(3.33)로 이동할수록 ‘내국인 

우선’3) 성향을 나타냈다. 이는 서구 사회의 관련 연

구에서도 관찰되는 경향과 유사하다. 즉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즉 저소득 혹은 저학력 

집단에서 이주민 사회권 부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Larsen, 2020).

이념적 성향을 기준으로 보면 보수 집단에서 상

3) 복지급여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은 흔히 복지 국수주의(Duman, 2023), 복지 국가주의(Eger, Valdez, 

2014) 등으로 표현되지만, 이 글에서는 다소 중립적인 ‘내국인 우선’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이주민 사회권 

문항’이라 명명했다.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이 글의 마무리 부분에 제시했다.

[그림 4] 이주민의 복지급여 자격 부여 시점에 대한 설문 문항

문. 귀하는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과 권리를 얻는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국에 입국한 즉시 (3.57%)

② 한국에서의 근무 경력에 상관없이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뒤 (9.70%)

③ 한국에서 최소 1년 동안 근무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49.20%)

④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 (32.61%)

⑤ 이주민은 내국인과 결코 동일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2.59%)

⑥ 잘 모르겠다 (2.33%)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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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이주민의 복지수급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집단에서도 ‘이주민은 내국인과 

결코 동일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

은 4.38%로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이주민과의 접

촉 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주민과 ‘거의 혹은 전혀 

접촉하지 않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내국인 우선’ 

입장에 가까웠다.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 태도에 관

한 접촉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다. 접촉 이론에 따르

면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Allport, 

1954). 

국제 비교를 위해 유럽사회조사 8라운드 같은 문

항의 유럽 쪽 데이터도 함께 분석했다. 당시 유럽사회

조사에서는 복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주제로 

삼았는데, 전체 23개 유럽 국가에서 4만 4387명

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고 있다(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23).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한국에서의 응답 비

율을 보면 스웨덴이나 스페인의 경우 내국인 응답

자들의 약 20%가 이주민들에게 입국 즉시 내국인

에 준하는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를 주자고 답했다. 

해당 선택지에 대한 유럽 평균 비율도 8.99%로 한

국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4) 

국가별 단순 비교를 위해 해당 문항에 대한 ①~

⑤ 선택지를 1~5점 척도로 활용해서 평균을 구했

다(그림 6).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이 높으면 그

만큼 해당 국민의 ‘내국인 우선’ 태도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럽사회조사의 대상이 됐던 나라

별 지표를 보면 한국의 평균은 3.21로, 유럽 평균

(3.21)과 같았다. 입국 즉시 이주민에게 내국인과 

4) 유럽사회조사의 해당 문항에 응답 거부 및 모름의 선택지도 있지만, 유럽사회조사 누리집(https://www.europeansocialsurvey.

org/)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외한 값만 제시되고 있다. 

[그림 5] 이주민의 복지급여 권리 부여 시점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점)

전체

3.6

3.4

3.2

3.0

2.8

2.6

3.21

주관적 소득계층

3분위

3.18

4분위

3.20

5분위

3.14

거의/전혀

접촉

3.31

가끔

3.18

자주

3.20

진보적

이념적 성향

3.17

중도적

3.19

보수적

3.32

2분위

3.22

1분위

3.33

주: [그림 4]의 설문 ①~⑤ 문항을 1~5점 척도로 활용해 평균을 구한 값임. 평균이 높을수록 복지에서 ‘내국인 우선’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됨. 즉 

이주민의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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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복지수급권을 주자는 의견의 비율은 한국에

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3.66%), 반대로 이주민에

게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율도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2.66%). 후자

의 선택지에 대한 유럽 지역의 평균은 9.68%로 한

국의 네 배에 육박했다.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는 극단적 의견의 비율이 낮고, 평균 주변으로 다수

의 의견이 수렴됐다.

다. 한국과 유럽에서 계층별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태도 

사회통합조사와 유럽사회조사를 활용해 한국과 

유럽에서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복지태도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두 조사에는 계층 분포를 수평

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동일한 문항 및 통계가 

없다. 두 지역에서 관련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조금

은 복잡한 조정이 필요했다. 먼저 사회통합조사의 

문항 25에서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

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

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고,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층으로 나누어 답하게 

하는 문항이 있다. 응답자 분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럽사회조사에서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본인 가구의 경제 수준을 10분위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표 1>에는 유럽 평균과 영국과 

독일에서의 분포를 제시했다.

유럽에서의 10분위 분포를 한국의 중상층(4.29%), 

5) 유럽사회조사의 분석 과정에서는 분석 단위에 따라 다른 가중치 값을 적용해야 한다(Kaminska, 2020). 개별 국가의 자료 분석에서는 

각자 국가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분포 등을 반영한 pspwght 변수를 활용하고, 유럽 평균값 분석에서는 pspwght에 국가별 인구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anweight 변수를 활용했다. 

[그림 6] 유럽 각국 및 한국 국민이 선호하는 이주민 복지 수혜 시점 비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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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 4]의 설문 ①~⑤ 문항을 1~5점 척도로 활용해 평균을 구한 값임. 평균이 높을수록 복지에서 ‘내국인 우선’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됨. 즉 

이주민의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2016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Social Survey, 2016,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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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49.56%), 중하층(35.76%),하층(10.40%)

의 분포에 맞추면 <표 1>과 같이 그려진다. 한국에

서 중상층의 비율은 4.29%로 매우 낮지만, 중상층

을 대략 전 인구의 상위 10%로 설정했다. 한국에

서 중간층으로 답한 49.56%는 유럽 세 지역에서 

약 47.5~53.9%로 답한, 대략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역

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지역별 

주관적 소득계층의 ‘내국인 우선’ 성향 수준을 비교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 평균, 영국, 독일의 주관

적 소득계층에 따른 ‘내국인 우선’ 성향의 분포를 비

교해 보았다(그림 7). 흥미롭게도 네 지역에서 공통

되는 경향이 관찰됐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상승하

면 자국민 중심적 성향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독일은 경향이 약간 달랐는데, 하층보다 중하층에

서 ‘내국인 우선’ 성향이 가장 높았고, 상층으로 가

면서 그러한 성향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 하층(3.33)의 ‘내국인 우선’ 성향 수준은 

유럽 평균(3.26)이나 영국(3.30)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중하층, 중간

층, 중상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분석에 한

정할 때 한국인의 주관적 소득계층별 ‘이주민 사회

권’에 대한 태도는 유럽 국가의 평균치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김기태(2025)는 이주민의 사회권에 대한 내국

인 태도에서 서구의, 특히 유럽의 연구 결과를 한국

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의 여섯 가지 근거

를 들어 제시했다. 주로 유럽과 한국의 차이점이다. 

① 한국은 이민 유입의 역사가 짧음, ② 유입 이민

자의 성격도 다름, ③ 이민 유입의 지리적인 여건이 

다름, ④ 한국에서 이민자와 내국인 사이 대립 혹은 

[표 1] 한국과 유럽의 주관적인 계층 분포

한국 유럽　평균 영국 독일

하층 10.40 10.51 10.62 9.03

중하층 35.76

9.55

29.75

10.32

29.29

7.69

26.9910.09 10.7% 8.54

10.11 8.27 10.76

중간층 49.56

10.85

52.25

9.74

47.49

10.69

53.94

10.49 8.74 9.16

11.84 10.34 11.64

11.15 8.62 12.42

7.92 10.05 10.03

중상층 4.29 7.49 12.59 10.05

주: 한국 자료에서는 가중치 변수인 wsp를, 유럽 평균 자료에서는 anweight를, 개별 국가 자료에서 가중치는 pspwght를 활용함.

출처: “2016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Social Survey, 2016,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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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역사가 희소함, ⑤ 복지국가 성장의 수준이 

다름, ⑥ 한국에서 복지태도의 계급성이 관찰되지 

않음.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의 

결과는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유럽의 평균에 수

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이주민을 맞이

하는 역사적·지리적·정치적 경험의 편차가 크다 보

니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유럽의 평균 정도에 위치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주민·복지제도 유형에 따른 내국인 

태도

다음으로 복지급여의 유형과 이주민 유형에 따

른 내국인들의 복지 태도를 분석했다. [그림 4]에 

제시된 ‘이주민 사회권’ 문항에 대해 비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해당 문항에만 의존한 분석이 여러 

복지급여의 다양한 성격을 간과했고, 단일하지 않은 

이주민 집단의 복잡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Eick, Larsen, 2022; Afonso, Negash, 

2024).

사회통합조사에서는 급여의 유형을 사회수당,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을 

대표하는 제도로 아동수당과 생계급여, 건강보험을 

제시했다.6) 일반 응답자들이 아동수당과 생계급여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그림 8]과 

같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제시했다. 건강보

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상대적

으로 제도가 친숙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설문 문

항에서 현재 이주민 포괄 현황에 대한 간단한 안내

도 덧붙였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상

6) 제도의 선택은 다소 자의적일 수 있었다. 설문 문항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4인으로부터 서면 자문을 받고, 공동 연구진의 협의를 거쳤다. 

[그림 7] 이주민의 복지급여 권리 부여 시점에 대한 주관적 소득계층별, 국가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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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 4]의 설문 ①~⑤ 문항을 1~5점 척도로 활용해 평균을 구한 값임. 평균이 높을수록 복지에서 ‘내국인 우선’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됨. 즉 

이주민의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2016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Social Survey, 2016,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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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내국인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주민의 유형은 ① 이주노동자, ② 결혼이주민, 

③ 유학생, ④ 재외동포(고려인, 조선족 등), ⑤ 대

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나누었다. 이

주민 집단 다섯 유형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① 매우 

동의, ② 약간 동의,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

혀 동의하지 않음으로 응답하게 했다. 

가. 이주민 자녀의 아동수당 수급에 대한 태도  

아동수당을 다섯 개 유형으로 나눈 이주민의 외

국 국적 자녀에게 지급할지에 대한 내국인의 응답 

내용을 보았다.7) 영주권 취득 외국인(79.74%)과 

결혼이주민(74.22%)의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해서

는 절반 이상의 내국인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 반면 이주노동자(45.29%), 재외동포

(45.38%), 유학생(32.62%) 집단에 대해서는 동

의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았다. 세 집단을 가르

는 기준은 앞으로 한국에서 정주할 가능성인 것으

로 추정된다. 즉 전자의 두 집단은 영주권 혹은 결

혼 이민을 통해 한국에서 정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

로 기대되는 반면 후자의 집단은 대부분 노동 혹은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집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에 내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유 가운데는 내국인의 반중

(反中) 정서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태 

외(2020)의 연구에서도 내국인들은 중국 동포 출

신의 복지급여 수급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

다. 생계급여나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역시 영주권

자 및 결혼이주자 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에 대한 태

도가 갈렸다.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동의 수준을 내국인 집단

7) 한 가지 덧붙이면 예시로 제시한 이주민 다섯 집단도 각자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도 확인해 둔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 F5라는 단일한 

사증을 받은 집단이지만, 이주노동자나 재외동포의 경우 사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이다. 다만 일반인 대상 설문에서 

사증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설문을 제시할 경우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설문 응답자들은 

해당 제시어에 대한 각자의 연상에 근거해 답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설문지에 제시된 아동수당과 생계급여에 대한 설명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한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

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둠.

※ 생계급여 ☞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매월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급

여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름.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71만 원을 받을 수 있음. 

주: 필자가 해당 법령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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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해당 설문의 ① 

(매우 동의)~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선택지들을 

1~4점 척도로 역코딩해 평균을 구했다. 평균이 높

을수록 이주민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다섯 범주의 이주민 집

단 가운데, 이주노동자 집단에 한정해 분석했다. 이

주노동자를 꼽은 이유는 이번 설문의 복지수급 관

련 응답에서 다섯 집단 가운데 평균에 가까운 비율

이 제시된 점, 이들 집단이 복지제도에서 배제된 문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점(유길상, 이규용. 2002; 

김기태 외, 2020)을 함께 고려했다. 

이주노동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내국인 응답자의 평균치는 

2.41이었다. 집단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 안정

성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의 외국 국적 자녀에 대

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그림 

10). 특히 중졸(2.21), 단순노무(2.30), 1분위(2.34), 

보수(2.35), 비정규직(2.35), 실업자(2.26), 농어

촌(2.26), 노인(2.29)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 

혹은 여건에 속한 집단에서 이주민 자녀의 아동수

당 지급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낮았다. 

다만 집단 간의 차이가 대체로 0.30 이내여서 

의견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다. 취약계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복지 태도는 서

구에서 관찰된 동향과도 유사하다(Bell, Valenta, 

Strabac, 2023; Ziller & Careja, 2022).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은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낮은 집

단에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접촉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그림 9] 이주민 유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 권리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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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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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에 대한 태도  

이주민 유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 부여에 대

한 내국인의 의견도 물었다. 참고로 국내 거주 외국

인은 원칙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 권한이 없다.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결혼 이주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일부 예외만 인정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

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이 일부 경우에 한정된다. 내

용을 보면 특례에서도 외국인 본인이 수급권을 가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급여 자격을 갖춘 내

국인을 결혼이주민이 돌보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 가구원으로 인정해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설문 대상이 

된 다섯 집단은 모두 생계급여 수급권이 없다. 이들

을 생계급여 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설문했다. 

내국인의 응답 결과를 보면 생계급여 역시 영주

권자 및 결혼이주자 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에 대

한 태도가 갈렸다.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72.53%

가,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60.90%가 생계급여 

수급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매우 동의 

혹은 약간 동의)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재외동포

(34.43%), 이주노동자(31.27%), 유학생(22.40%)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았

다.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조세 기반 사회보장제

도인 생계급여를 정주할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들에

게 지급하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근로 연령대 집단이어서 내국인이 생계급여 지급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이주노동자 자녀 대상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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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주노동자의 외국 국적 자녀 대상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①~④ 문항을 1~4점 척도로 역코딩해 평균을 산출함. 평균이 높을수록 이주민 자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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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특정해 내국인 집

단별로 이주노동자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찬가지로 설문 내용을 역코딩한 

결과값을 평균한 값을 사용했다. 이주노동자에 대

한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내국인 응답자의 평균치

는 2.16이었다. 이주노동자의 생계급여 수급에 대

해 ‘별로 동의하지 않음’(2)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평균적인 수치(2.41)보다도 낮았

다. 동일한 조세 기반 제도라고 해도 급여 대상이 

아동인지, 일반 빈곤 가구인지에 따라 동의 수준에 

차이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별로 보면 생계급여에 대한 동의 수준은 아

[그림 11] 이주민 유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권리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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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12] 이주노동자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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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주노동자 대상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①~④ 문항을 1~4점 척도로 역코딩해 평균을 산출함. 평균이 높을수록 이주민 대상 생계급여 지급에 대

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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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당보다 낮았지만, 집단별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집단에서 

이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었

다. 이를테면 노인(2.09), 비수도권(2.07), 경북권

(1.96), 중졸(1.93), 단순노무(2.08), 정치적 보수

(2.35)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 생계급여에서도 집

단 간 차이가 대체로 0.30 이내였고, 역시 의견 차

이가 극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태도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이 있는 이주민은 직장가

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대부분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이주

민은 당연 적용 대상자가 된다. 2019년 건강보험

법 개정의 결과였다. 참고로 일부 통념에도 불구하

고 이주민 집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

다. 2023년에도 이주민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7403억 원 흑자였다(서한기, 2024. 7. 15.). 그렇

지만 일부 이주민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은 있다. 한편으로는 이주민이 수급할 가능성이 

낮은 제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지지가 높다는 해

외의 실증 연구(Röth et al., 2022)도 참고할 필요

는 있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노동

자들은 근로 연령대에 속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 수준은 모

든 집단에서 50%를 크게 넘었다. 현재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에 대해 의무 가입을 적용하고 

있는 현황도 직간접적으로 내국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아동수당과 

생계급여가 조세를 재원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그림 13] 이주민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권리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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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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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바라보는 내국인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

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주민도 건

강보험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도 

내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주민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태도는 아동수당이나 

생계급여와 유사했다. 영주권자(88.87%)와 결혼

이주자(83.11%)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동의 수

준이 높았다. 나머지 세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유학생에 대한 동의 수준이 

60.57%로 낮았지만, 동의 비율이 과반이라는 점

도 확인해 둔다. 

이주노동자로 다시 한정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

에 대한 동의 정도를 내국인 집단별로 나누어 보았

다.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내국인 응

답자의 평균치는 2.87이었다. 평균적으로 ‘약간 동

의’(3)에 근접하는 수치다. 생계급여(2.16)나 아동

수당(2.41)보다는 평균이 현저히 높다. 집단별로 

보면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집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이를테면 60대 이상(2.76), 노년

(2.71), 주관적 소득 기준 하층(2.62), 중졸(2.67), 

월소득 200만 원대(2.84), 실업자(2.76), 단순노

무(2.81), 정치적 보수(2.79)에서 의견이 상대적으

로 부정적이었다. 수도권·비수도권, 성별에 따른 차

이는 미미했다. 집단별 편차가 크다고 보기는 역시 

어려웠다.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에 따라서도 태도

는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4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내국인 인식 

및 복지 태도

마지막으로 내국인들의 복지 태도를 물었다. 내

[그림 14]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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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계층 교육 수준 직업 접촉 빈도

주: 이주노동자의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①~④ 문항을 1~4점 척도로 역코딩해 평균을 산출함. 평균이 높을수록 이주민 대상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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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복지태도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2024년 사회통합조사에

서는 내국인의 복지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

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

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

시했다. 응답자들에게 ① 매우 동의한다~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등의 선택지 가운데 응답을 하도

록 했다. 해당 문항이 흔히 복지태도를 확인하는 

변수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여유진, 김영순, 

2015). 

내국인 집단별로 복지태도를 보면 주관적 소득

계층이 상층(2.46)에 이를수록, 소득분위가 높을

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다. 직업

적으로는 관리자 및 전문직 집단에서 2.50으로 단

순노무직(2.30)보다 증세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에

서는 부유한 계층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에 상대적

으로 우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의 확대

가 이론적으로는 중하위 계층의 생계 안정에 기여

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서구에서 하위 계급에서 복지 확장

을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것(Svallfors, 2004; 

Wong et al., 2009)과도 대조적이다.8) 

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복지태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동의 수준을 ① 이주

민에 대한 태도 ②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태도, 

③ 이주민 접촉 빈도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이주민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① 매우 동

의한다~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을 통해 분석했

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보기 위해 또 다른 문항

도 살펴보았다. 이주민 유입의 방향에 대해 ‘① 지

금 추세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② 지금 추

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 지금 추세보다 더 적게 받

아들여야 한다9)는 문항도 활용했다. 

먼저 ‘이주민 유입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문항에 대해 ① 매우 동의~③ 별로 동

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집단은 복지태도의 평균값

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④ 전혀 동의하지 않

는다’고 답한 소수(1.04%)는 복지를 위한 증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2.57). 또한 현재 추세보

다 더 많은 이주민을 유입해야 한다는 집단(전체 응

답자 가운데 21.17%, 2.35)은 더 적게 유입해야 

한다는 집단(18.78%, 2.21)보다 증세에 상대적으

로 긍정적이었다.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상이한 집단 사이

8)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있다. 서구의 계급별 복지태도를 연구한 Svallfors(2004), Wong et al.(2009)에서는 복지태도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변수를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주로 사용한 변수는 ‘정부가 빈부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등

과 같은 재분배에 관한 일곱 가지 문항이었다. 이러한 문항에서도 다른 서구 복지국가는 계급 간에 복지태도에서 차이점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김영순, 여유진, 2011). 다만 복지 확장을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 한정해서는 한국과 서구의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

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9) ‘④ 모르겠음’ 선택지는 제외하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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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증세 태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주민 복지수급권 부여 시점’에 

대한 응답에 따른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태도’는 다

소 입체적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이주민 입국 1년 이

후에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수급권을 부여하

자는 집단(전체 집단 가운데 7.97%)이 상대적으로 

복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2.43)이었다. ‘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해야 복지수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응

답한 집단은 증세에 가장 부정적(2.19)이었다.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태도와 복지를 위한 증세

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러

한 비일관성은 서구에서 관찰되는 내국인 우선적 

성향, 이른바 복지 국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

의 폭이 넓어진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일반적인 

복지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이주민 대상 복지 확

대에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즉 이주민의 복지수급

에는 부정적이면서도 증세에는 긍정적이거나, 이주

민의 복지수급에는 긍정적이지만, 증세에는 부정적

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입장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복지 확장에 대한 동의·비동의를 나누

고, 이주민 대상 복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 

태도(① 한국에 입국한 즉시~③ 한국에서 최소 1년 

동안 근무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와 부정적 태도

(④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 ⑤ 이주민

은 내국인과 결코 동일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로 나눌 경우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

게 네 가지 입장을 친·반복지, 친·반이주로 나누어

서 이와 같이 2×2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1~4

분면 순서로 보면 반복지/친이주(38.68%), 친복

지/친이주(25.28%), 친복지/반이주(11.06%), 

반복지/반이주(24.98%)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

다. 물론 이와 같은 분포가 우리 사회에서 해당 의

[그림 15] 이주민에 대한 태도 및 복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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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해야 한다

이주민 복지수급권 부여 시점 접촉 빈도

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선택지 ① 매우 동의~④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는 문항을 1~4점 척도로 역코딩해 평균을 산출함. 평균이 높을수록 증세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X축에 제시된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따라 막대그래프로 제시된 복지태도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도록 표시했음.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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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이를테면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부담을 증가

시킨다’는 설문에서는 이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

이 70%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반이주’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유가 있다. 이주와 복지 의제에 대한 내국인들의 

의견이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스펙트럼과 미묘하

게 어긋남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

해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스스로의 이념적 성향을 

진보·중도·진보라고 말한 집단에 따라 네 가지 유형

으로 정리하여 분포를 제시해 보았다.

나. 정치 성향과 ‘내국인 우선’ 태도

[그림 16]을 보면 진보 집단에서 친복지/친이주 

[표 2] 이주민 대상 복지에 대한 태도와 복지 태도에 따른 분포

복지태도(복지 확장을 위한 증세 동의 여부)

동의 비동의

이주민

복지태도

긍정적
① 친복지, 친이주

(25.28%)

② 반복지, 친이주 

(38.68%)

부정적
③ 친복지, 반이주 

(11.06%)

④ 반복지, 반이주 

(24.98%)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16] 이념적 성향에 따른 복지 태도와 ‘내국인 우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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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선택지 ‘① 매우 동의~④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라는 문항을 1~4점 척도로 역코딩해 평균을 산출함. 평균이 높을수록 증세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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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수 집단에서 반

복지/반이주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부 예상된 점이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진보 집

단에서도 반복지/반이주의 비율이 20.71%이고, 

보수 집단에서도 33.46%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가 복지와 이주민 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전

향적일 것이라는 예상에 어긋나는 집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의제인 이주를 둘러싼 국민적인 정서가 기

존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성향과 결을 같이할 것

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미래

의 복지 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

할 가능성이 있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이주민 사회권에 관한 2024 사회통

합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근

거한 정책적 함의를 몇 가지 짚어 보겠다.

첫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정책 수립 과정에서 내

국인 취약계층이 처한 경제적 상황 및 정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들에게 저임 노동을 수행하는 

이주민의 유입이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내국인 고소득, 안정 노동 계층에게는 근로 연

령기에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고, 은퇴 이후에는 

연금이 일정하게 보장된다. 이들은 이주민의 유입

에 대해 적대적일 이유가 적다. 유럽이나 한국에서 

이주민에 대한 복지제도 적용에서 고소득 집단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인 이유도 이와 같이 설

명될 수 있다. 반면 실업급여나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 집단에서는 이주민이 

복지급여라는 ‘파이’를 나눠야 하는 경쟁자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에서 저임 일자리를 두

고도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특히 

1970년 이후 서구에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중·저

소득 집단의 실질소득이 하락·정체하는 상황

(Piketty, Zucman, 2014)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위축이라는 상황에서 

서구의 중하위층은 이주민을, 혹은 이주민의 복지

수급을 지지할 경제적인 동인이 적다. 즉 사회적 약

자(내국인 취약계층)와 더욱 취약한 약자(이주민) 

사이의 갈등이 있다면 그 배경에는 내국인 사이에

서 벌어지는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가 있음을 주목

해야 한다. 즉 취약계층에 이주민에 대한 불편한 정

서가 있다면 이를 우리 사회 안에서의 불평등과 격

차의 문제를 소거하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

서 이주민에 대한 복지 접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내의 불평등과 격차

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선결 혹은 최소한 병행

돼야 한다. 

둘째, 첫 번째 함의와 관련해 이주민에 대한 적대

적 복지태도를 가리키며 학술적인 용어로 흔히 쓰

이는 복지 국수주의(welfare chauvinism) (오창

룡, 이재승, 2016; Careja, Harris, 2022)라는 표

현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취약계층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대해 ‘국수주의’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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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듯하다. ‘국수주의’라는 말 

자체에 도덕적인 비하의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이

다. 쇼비니즘(Chauvinism)이라는 표현이 “과도하

고 비이성적인 애국주의”를 가리키며 “군사적 명예

와 적은 연금에 만족하며 나폴레옹에 대한 소박한 

헌신을 유지한 프랑스 군인 니콜라 쇼뱅”(Britanica, 

2024)의 이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이 도덕적 폄하를 동반하는 용어를 저소

득·저학력 계층이 느끼는 반감에 사용하는 것은 적

합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당 태도를 상대

적으로 중립적인 ‘내국인 우선’ 입장이나 의견 정도

로 표현했다. 

셋째, 유럽 이주민 정책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

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저학력·고령의 취약계층은 대체로 이

주민의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

식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복지급여 수급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취약계층이 이주민

을 바라보는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

다. 이주민 복지에 대한 취약계층의 상대적으로 부

정적인 태도는 다른 복지국가에서도 이미 관찰된 

결과였다(Reeskens, Van Oorschot, 2012). 유

럽사회조사와 비교 분석을 해 보더라도 한국인의 

계층에 따른 태도 역시 유럽 시민의 평균적인 수준

과 근사한 점을 확인했다. 물론 이주민의 경험에 있

어서 서구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근

거를 여섯 가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항에 한해서는 유럽과 한국의 정서는 놀라

울 정도로 유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이주

민의 복지수급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 및 극우 

정당 약진의 배경이 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do et al., 2019). 유럽의 시행착오가 한국에서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반이주 정

서가 정치적인 진보 집단에서도 관찰된다는 이 글

에서의 분석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주민에 대한 접촉 빈도를 다면화하고, 활

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

만,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잦은 집단에서는 이주

민의 복지수급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접촉 이론에 따른 설명을 보아도 이주민과의 잦은 

접촉은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Allport, 1954). 한국에서 이주민 유

입의 역사가 짧고, 교류의 폭이 좁았던 점을 고려하

면 국내 체류 이주민과 교류의 질을 개선하고, 양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확언할 필요는 없다. 다

만 이주민에 대한 정책 판단이 배타적인 오해 및 편

견에 근거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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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i-ta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rawing on data from the 2024 Survey on Social Cohe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attitudes held by Korean natives toward the social rights and welfare policies related to 

immigrants. When asked to what extent they thought the social rights of immigrants 

were respected, an overwhelming majority responded either “little” (2 points) or “to a 

point” (3 points), on a 1-4 scale. Groups with higher levels of income and education 

were more supportive of social rights for immigrants, a tendency also observed in other 

countries with well-developed welfare states. While support for extend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immigrants was high, providing livelihood benefits and child 

allowances was strongly supported only for permanent residents and marriage-based 

migrants. Citizens who had more frequent contact with immigrant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granting them welfare benefits. Korean citizens’ support for extending welfare 

to immigrants was at about the same level as the European average. To further promote 

social integration, policy efforts should aim to increase contact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s, strengthen support for vulnerable native groups, and bring changes to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 immigrant welfare. 

Public Attitudes in Korea Toward Immigrant 
Social Rights and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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